
예 산 총 칙

제 1조  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

일반회계로 한다.

제 2조  추경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57,255천원으로 한다.

제 3조 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수입    73,520천원

   * 상담·지도사업수입 73,520천원

   * 기타사업수입 0천원

② 사업외수입 53,556천원
   * 이월금  43,266천원

   * 예탁금및예수금 10,000천원
   * 잡수입    290천원
   * 과년도수입 0천원
③ 보조금수입  730,179천원
   * 시비보조금  651,000천원
   * 특별사업보조금 79,179천원

     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 416,196 천원
   * 인건비 310,193천원
   * 수당 106,003천원
② 물건비 51,340천원
   * 일반운영비 42,260천원
   * 여비 2,000천원
   * 업무추진비   7,080천원
③ 경상이전  84,601천원
   * 포상금  3,000천원
   * 연금부담금등   81,601천원
④ 자본지출 800천원
  * 자산취득비   800천원

⑤ 사 업 비 274,085천원

  *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73,646천원
  * 특별사업비 121,260천원
  * 기타보조금사업비 79,179천원
⑥ 사업외지출  10,000천원
  * 예탁금및예수금지출  10,000천원
⑦ 예비비및기타  20,233천원
  * 반환금및기타 20233천원

      



3) 2022년도 사업은 5개 분야, 31개 단위사업

           (기정차 추경 2022년도 사업은 5개 분야, 31개 단위사업)

         ○ 따라서 2022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 (수입 857,255천원 / 지출 857,255천원)

제 4조  (명시이월사업)  해당사항 없음

제 5조  (계속비사업)  해당사항 없음

제 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

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

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조 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

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

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8조  기타 필요한 사항


